
수입관세 감면대상 4 0 4품목 확정
재경원, 1월1일부터 시행 … 첨단·방위용품 1 8 1품목도

9 6년 1년동안 공장자동화물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 H S코드 6단위 기준)이 4 0 4개로 9 5년의

3 6 1개에 비해 4 3개 늘어나게 된다.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은 정밀전자·항공기산업 등 7개업종 1 8 1개로

9 5년의 3 4 0개에 비해 1 5 9개가 줄어들게 된다.

또 9 6년 1월1일부터 수출품제조용 샘플에 대한 관세면제한도가「1 0만원이하」에서「3 0만원이하」로 확

대된다. 대기업이 수입한 관세감면물품을 중소협력기업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에도 관세감면혜

택이 승계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96년 1년동안 적용할 관세감면대상

품목을 고시하는 한편 관세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9 6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장자동화물품으로 9 5년도 관세감면대상인 3 6 1개 품목중 1 3 4개는 재지정하고 1 6 1개는 규격

을 변경하여 지정했으며 1 0 9개는 신규로 지정, 총 4 0 4개를 9 6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했다.

또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으로 9 6년도 관세감면대상인 3 4 0개 품목중 1 8 1개만 9 6년도 관세감면대상으

로 정했다.

이번 관세감면 대상품목의 지정과 관련, 공장자동화물품의 경우 인력절감,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

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기존품목중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삭제했다.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 보조금 협상의 조치가능 보조금에 해당되어 9 8

년 완전폐지되는 점을 감안, 대폭 축소조정하되 일부 품목은 공장자동화물품중 관세감면대상에 편입

시켰다.

정부는 이같은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지정하는 한편 관세감면제도를 대폭 개선, 96년 1월1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품제조용 견품의 관세면제한도를「1 0만원이하의 물품」에서「3 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소

액기증물품의 경우「7만원이하의 물품」에서「1 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이 수입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계열화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

한 법률」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에게 양도·임대할 경우 관세감면혜택을 승계시켜 주기

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외국에서 수리·가공돼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입기간에 관

계없이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에서 수리·가공후 1년이내에 재수입되는 경

우에만 관세를 면제해줬으나 9 6년부터는「1년이내」라는 기간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해외합작 어획물에 대해 관세율 5 %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100% 관세감면 대상으로 바꾸었다.

관세감면대상물품중 항공기물품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물품이나 장애자용품·인공

신장기투석액등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 등은 관련부처로부터「용도확인」또는「국내생산곤

란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제외시켜 관세감면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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